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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과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조치 고시 

(2023 년 개정판)

2023년 12월 1일부터 식용 농산물에 대해 개정된 감독 및 관리 조치 시행.. 변동사항 확인해야 

2023년 7월 24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농산물의 시장 판매 규제, 시장 내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하,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농산품 품질 안전법(衣产品 

质量安全法)」,「식품안전법 실행조례(食品安全法实施条例)」, 기타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유통되는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조치(食用衣产品市场销售质量安全监督管理办法, 이하 '조치')」의 

2023년 개정판을 고시함

1. 개정 배경: 2022년 9월, 새로 개정된「식품안전법」은 식용 농산물의 시장 판매에 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함. 이에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용 농산물의 시장 판매 표준화와 품질 및 안전 보장을 위해 2016년에 

제정한「조치」를 개정함. 개정된「조치」는 2023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기존「조치」는 

폐지됨

2. 개정안적용 대상품목

- 식용 농산물(재식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등에서 생산되는 1차 식품)

- 농업 활동을 통해 수확한 식용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제품(규정상 금지된 야생 동물 제품은 제오I)

3. 시행 일정및위반시조치사항

- 시행일: 2023년 12월 1일

- 제8조를 위반할 경우,「식품안전법」제126조 제1항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음

- 제12조, 제13조를 위반할 경우, 현(縣)급 이상 시장관리감독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2,000시0,000위안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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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개정조항

「유통되는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조치(2023년)」개정 후

「유통되는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조치(2016년b 개정 전

• 제8조 판매자는 식욕 농산물음 구매할 때,「식품안전법 I 

제65조에 따라 식용 농산물 구매점검제도를 수립하고 

식용 농산물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고 보관하며, 공급자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함(수정)

• 제26조 판매자는식용농산물을구매할 때,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요구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구매 및 판매가불가함

• 제12조 판매자는 판매 장소 또는 제품 포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식용 농산물의 이름, 원산지, 생산자 또는 

판매자의 이름 등의 정보(추가)를 정확히 표기해야 함

- 원산지는 시/군/구까지 구체적으로 표기하며,

마을/동까지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장려함(추가)

- 유통기한이 요구되는경우,유통기한을표기해야함

- 유통기한이 저장 조건과 관련된 경우, 이를 표기해야 함

- 포장, 보관, 저장 과정에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선제초

및 방부제 등의(수정) 식품첨가물음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식품첨가물의 이름을 표기해야 함

• 제26조 판매자는 규정에 따라 식용 농산물을

포장하거 나 포장에 라벨을 표기해야 판매가 가능함

- 포장 또는 라벨은 규정에 따라 식용 농산물의 이름,

원산지, 생산자, 생산일자 등의 내용을 표기해야 함

- 유통기한이 요구되는경우,유통기한을표기해야함

- 유통기한이 저장 조건과 관련된 경우, 이를 표기해야 함

- 등급 기준이 있거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품질 등급, 또는 식품첨가물의 이름을 표기해야 함

• 제13조 수입된식용농산물의포장또는 라벨은중국

법률, 행정 규정 및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원산국 및 원산지를 비롯하여 중국 내 법적으로

등록된(수정) 대리점,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중국어로 표기해야 함(수정)

- 생산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는 표기하지 않아도 됨

• 제25조 수입된 식용 농산물의 포장 또는 라벨은 중국 

법률, 행정 규정 및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원산지, 중국 내 대리점 이름, 주소, 연락처를

표기해야 함

중국으로 식용 농산물 수출 A|, 개정된 라벨링 준수사항 사전에 파악해야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최근 중국이「식품안전S 실행조례(食品安全法实施条例)」,「농산품 품질 안전법(衣产 

品质量安全法)」을 연이어 개정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특히 농산물에 대한 라벨링 준수사항이 

개정되었음으로, 중국으로 식용 농산물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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